
□ 2021년 5월~ 현재 진행상황

1. 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
- 2021년 5월에 창립총회 후 조합설립인가

- 2021년 11월까지 1)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, 2)설계자 선정 등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

였으나, 계약은 체결하지 못함.

-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무자격 업체가 3개의 법인으로 진행하다가 무산되었음.

2. 장안타운 재건축조합이 조합사업을 임시 중단하고 통매매를 진행

- 2021년 11월경부터 조합임원, 총무를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통매매를 추진

- 장안타운 인근 일승빌라가 당시 통매매 중이었고, 일승빌라 진행하던 공인중개사 등을 통

해 KT-estate와 통매매를 추진하게 됨

- 통매매 조건 : 

  대지지분(세대별 61.66㎡동일) → 평당 1.1억원 / 세대당 20.5억원 ( 문서상 증거는 없으나 

통 매매 진행했던 일부 조합원 카톡 내용 보유 )

  세대별 세금(양도소득세 등)은 매도인 부담

3. kt 통매수 관련 조건

- 각 동별(2개동)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의 80%이상 동의로 집합건물법 상 재건축결의를 

충족해야 매수가 가능하고, 전체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의 90~95%이상 계약이 체결되면 

계약금 지급

- 계약금 10%(세대별 2억5백만원), 중도금 15%(세대별 3억750만원 / 계약금 지급 후 3개월)

4. kt-장안타운 통매수.통매매 조건에 따라 kt가 진행한 회의

- 2022년 5월2X경, 성수동2가 시온교회에서 kt 참석하에 동별 통매매 동의세대 현황 파악을 

통해 각 동별 동의율 등을 파악하는 회의를 진행

- 당시 회의에서는 상기 조건에 통매매를 동의하는 구분소유자의 연명부를 작성함

5. kt-통매매 동의 구분소유자 계약체결 (총 39세대 중 37세대) 및 대금 지급

- 2022년 5월2X경, 시온교회 회의에서 통매매를 동의한 구분소유자와 통매매계약 체결

- 2022년 6월5일 계약금 지급, 2022년 9월5일 중도금 지급

6. kt 통매매 계약서 조합해산 등 조건

- 통매매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해산을 완료하고, 1)집합건물법상 재

건축결의 2)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참여 촉구통지 3)kt를 매수지정자로 전원 

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음

- 이에 따라 조합해산은 조합에서 진행,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포함한 1)~3) 항목은 kt

가 주관하여 진행한 2022년 5월2X 시온교회 회의를 관리단 재건축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

표시하여, 통매매 미동의 2세대에 참여 촉구와 미동의 시 매도청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조

합장 명의로 발송



□ 자문을 구하는 내용

1. kt-장안타운 통매매를 진행한 조합임원 및 일부조합원이 부당이득을 취함

- 세대별 20.5억원으로 통매매하기로 하였으나, 2022년 9월 16일 부동산실거래가가 등록되

면서, 13세대가 30억~23억까지 나머지 세대와 다르게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확인.

- kt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자, 담당자는 조합임원들 등에게 수고비조로 더 지급

하였음을 답변함(녹취). 그리고 개개인별 매매계약이라고 함.

- 조합장 및 총무 등 임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조합사무실 폐쇄 후 전화도 받지 

않고 일체 답변이 없는 상황임.

- 조합장은 전화통화에서 kt와 같이 개별 매매계약이라 내가 더 받아도 문제없다고 함

- 중개사무소는 대지지분 평당 1.1억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회피하며 양도세가 많은 사람

을 지원해준 것이라고 함.

2.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뇌물죄, 그 외 가담한 조합원은 사기죄 성립에 대하여

-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통매매를 위해서는 조합해산이 필수였었고, kt에서도 조합장 및 총

무를 통해 통매수를 진행하며 편의를 제공한 것은 위 kt직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뇌물죄

가 되는지 여부

- 통매매 관련 평당 1.1억원, 세대별 20.5억원으로 각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진행한 사업에서 

조합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되는지

3.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kt 와의 계약이 깨지지 않는 것을 원하며, 부당이득을 취한 세대들

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지 여부

4. kt-장안타운 구분소유자 계약서의 귀책사유 당사자는 누구인지


